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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레어스택 기술검토

1.1. 기술검토 제출서류

1.1.1. 플레어스택 기술검토 제출서류

1.1.1.1. 제출서류 목록

 석유화학 및 정제업의 플레어스택과 관련하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8장 첨부·제출서류의 

10. 기타 첨부서류에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제출목록 첨부서류 필요내용

플레어 시스템 

현황표
1) 플레어시스템 현황표 Ÿ 플레어 시스템 현황표 양식 제출

근거서류

2) 플레어시스템 

현황표의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Data 

Sheet 및 Data

Ÿ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명시

Ÿ Smokeless capacity (kg/hr, %)

Ÿ 플레어 배출가스 발열량

Ÿ 보조스팀　또는 공기 주입량

3) Flare load summary Ÿ Max. Flare load 명시

4) 플레어가스 조성 Ÿ 플레어가스 조성

5) 플레어 헤더와 연결된 

CV 목록

Ÿ 플레어스택으로 향하는 Control Valve 

등(PCV, FCV, TCV 등) 배출원 목록 서류 

제출(별도 양식 참고)

Ÿ Control Valve 등(PCV, FCV, TCV 등) 

Data Sheet 제출

6) 드럼 내 체류액 

처리방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경우 : 

플레어시스템 P&ID 상에서 드럼 내 

체류액이 폐수처리시설로 향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표 1] 플레어스택 기술검토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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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첨부서류 제출목록 첨부서류 필요내용

•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제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8장 

제출·ᆞ첨부서류-폐기물 발생정보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경우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음

7) 공장 레이아웃

• 공장부지 내 플레어스택 입지가 표시된 

레이아웃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2장 사업조성계획 

2.2.2. 사업장 조성단계별 

부지평면도상에서 플레어스택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음

8) 플레어시스템 P&ID

• 시스템에 연결된 계장을 포함한 P&ID

• 유량계/발열량계/조성 

샘플링/자동점화장치 등 계장 시스템

• 플레어스택/Water seal drum(Liquid Seal 

Drum)/K.O. Drum 및 Flare gas 

recovery(보유한 경우) 포함

9) PSM 승인공문 및 

검토보고서

• PSM 심사결과 승인공문 및 플레어스택 

검토보고서

※ 기존 사업장은 이미 완료된 PSM 승인 

공문을 제출하며, 신규 및 증설의 경우 

PSM 승인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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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제출서류 작성 양식

1) 플레어시스템 현황표

구분 내용 근거 서류

설비번호 　 　
1. 플레어스택 설계 용량(kg/hr)

  /Max. Flare load(kg/hr)

　설계용량 Max. Flare load

1. 플레어시스템 Data 

Sheet 및 관련서류

2. Flare load summary

kg/hr kg/hr

2. Smokeless capacity(kg/hr, %)
kg/hr　스팀 보조 방식 (   )

% 공기 보조 방식 (   )

3. 배출가스발열량(NHVorLHV) (kcal/hr) 
kcal/hr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대상시설 : 
플레어스택 용량 1.26x107 kcal/hr 이상

4. 실제 최대 스팀 투입량(또는공기) 

(kg/hr)
설계 상 가능한 최대 스팀(또는 공기) 투입량

　

5. Steam or Air/Gas Ratio
kgSteam/kgGas Ratio or
 moleAir/moleGas Ratio 3. 플레어가스 조성

　

6. CV 배출원 제어 4. CV 배출원 목록

7. 드럼 체류액의 적정처리 여부
5. 드럼 내 체류액 

처리방안 증명서류

8. 플레어스택 입지 6. 공장 레이아웃

9. 모니터링 항목
7. 플레어시스템 P&ID 

(계장도면)

10. 추가 서류 　

8. PSM 심사결과서 

승인공문 및 플레어스택 

검토보고서

근거서류

1. 플레어시스템 Data Sheet 및 관련서류
 -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명시
 - Smokeless capacity (kg/hr 및 %)
 - 플레어가스 발열량
 - 보조 스팀 또는 공기 투입량 산정근거

2. Flare load summary

3. 플레어가스 조성

4. CV 배출원 목록 <첨부 1>
 - Control Valve 배출원 목록 제출
 - Control Valve Data Sheet 제출

5. 드럼 내 체류액 처리방안 증명서류 <첨부 2>
 - 플레어시스템 P&ID (드럼 내 체류액이 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되어있는지 표기)
 -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 그 밖에 개별매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6. 공장 레이아웃
 - 공장부지 내 플레어스택 입지가 표시된 레이아웃

7. 플레어시스템 P&ID
 - 유량계/발열량가스/조성 샘플링 등 위치 표시
 - 플레어스택/Water Seal Drum/K.O. Drum 및 Flare Gas Recovery(보유한 경우) 포함

8. PSM 심사결과 승인 및 플레어스택 검토보고서

[표 2] 플레어시스템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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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CV 배출원 목록

No 계기번호 Fluid Normal 
Flow

Flow rate (kg/hr)

설치 목적 P&ID No.

Min Normal Max.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계기번호 : Control Valve 계기번호 기입

※ Fluid : 설계 상 밸브 내 유체 주성분

※ Normal Flow : 정상운전 시 지속적으로 플레어로 배출되는 유체흐름의 여부

※ Flow rate : Control Valve의 Data Sheet 상 유량

※ 설치목적 : Control Valve를 플레어헤더에 연결한 목적

※ P&ID No. : Control Valve의 설치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장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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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드럼 내 체류액 처리방안 증명서류

- 폐수처리시설로 향하는 경우, 체류액이 폐수처리시설로 향하는 것을 표기하여 

제출서류 8) 플레어시스템 P&ID로 갈음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로써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증명서 제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8장 제출첨부서류의 폐기물 

발생정보에 포함되므로 기 제출한 경우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음)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제 호

I.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제
출
인

①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 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ㆍ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
/월

톤/
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

물처리계획(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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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연)

⑨ 폐기물
종 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
ㆍ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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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제출서류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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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레어시스템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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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are Loa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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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레어가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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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V 배출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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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럼 내 체류액 처리방안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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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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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플레어시스템 P&I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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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SM 심사결과서 승인공문 및 플레어스택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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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플레어스택 기술검토 주요내용

 이 장에서는 플레어스택 기술검토 항목과 기술검토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술검토 항목의 도출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도출된 6가지 기술검토 항목에 대해 

1)기술검토 필요성,  2)기술검토 내용, 3)기술검토 근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플레어스택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 각 항목 별 기술검토 내용 및 

도출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기술검토자로 하여금 기술검토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 플레어스택 기술검토 항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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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Smokeless capacity

1.2.1.1. 기술검토 필요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따르면 플레어스택에서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의 매연이 

2시간 동안 총 5분을 초과하여 발생해서는 안된다. 플레어스택은 전체 플레어가스 

발생유량 중 일정 수준의 용량을 무연 연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적정 Smokeless 

capacity 산정은 배출가스 조성, 복사열 방출, 소음 수준, 매연 및 대기 분산의 특성 등을 

기반으로 설계한다.

 API STD(American Petroleum Institute Standard)s에서는 Data Sheet에 Smokeless 

capacity의 단위로 kg/hr를 쓰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Smokeless capacity 설정에 

관한 별도의 설계 지침이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환경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플레어스택의 Smokeless 성능은 제각각이며, 현행 환경규제 수준에 비해 무연 연소 용량 

비율이 낮게 설계된 경우가 많다.

 국내에는 정량화된 기준이 없으며, 일반적인 환경규제 수준을 벗어난 범위에서 

Smokeless capacity 비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 설계현황과 환경규제 수준을 

반영한 Smokeless capacity의 정량화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1.2. 기술검토 내용

검토내용 플레어스택의 Smokeless capacity는 해당 기준치 이상으로 설정

적용범위
새로 신설되는 신규 플레어스택 및 증설되는 플레어스택에 

한하여 적용

Smokeless capacity 

기준치

Smokeless capacity 기준치(kg/hr)

= 0.138 x 플레어스택 설계용량(kg/hr) + 16,000

Smokeless capacity 비율(%)

=  플레어스택설계용량

 ×

단, Smokeless capacity 비율은 30%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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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용어 정의

1) Max. Flare load (최대 플레어량)

 플레어스택에서 각각의 안전밸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경우 발생 가능한 최대 

배출용량이다.

공장 전체에 대하여 외부화재, 전원공급 중단, 냉각수 공급 중단, 차단 등과 같은 

압력상승 요인별 총 분출량의 합을 계산한다. 이 중 가장 큰 수치가 플레어스택의 설계 

기준이 되며, 플레어스택이 수용 가능한 최대 분출용량을 Max. Flare load라 한다.

2)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플레어스택이 처리할 수 있는 플레어가스의 설계 수용량이다. 플레어스택의 설계용량은 

최대 발생 플레어량인 Max. Flare load와 다를 수 있다. 플레어스택의 용량은 Max. Flare 

load를 수용할 수 있어야하며, 공정 특성이나 사업장 현황에 따라 Max. Flare load를 

초과하여 여유율을 두고 설계하기도 한다.

Smokeless capacity

설계 용량별 기준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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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okeless capacity (무연 연소 용량)

 무연 연소(Smokeless)를 위한 기준이 되는 양이다. 발생 가능한 최대 배출가스량 중에서 

무연 연소 처리가 가능한 배출가스 용량으로서, 단위는 kg/hr을 사용한다.

Smokeless capacity = 무연 연소 처리 가능한 Flare gas량 (kg/hr)

Data Sheet 상에서는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대비 무연 연소 처리 가능한 Smokeless 

capacity의 비율(%)을 별도로 표기하기도 한다.

Smokeless capacity 비율 =    

  
×  

[그림 2] Smokeless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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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기술검토 근거

1) 국내외 권고기준

 API STD에서는 Data Sheet에 Smokeless capacity의 단위로 kg/hr 또는 %를 쓰도록 

하고 있다. Smokeless capacity의 설계 기준으로 Flour daniel manual에서는 Max. Flare 

load의 약 10%를 권고하고 있으며, Hydrocarbon process 저널에서는 10~20%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레어스택 설계 용량과 Smokeless capacity 비율 

통계에 따르면, 국내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대비 Smokeless capacity 산정 비율은 대체로 

권고 기준인 10~20% 범위 내에 해당한다.

2) 통계 선형 회귀분석 기준

 일반적인 설계 권고 기준인 10 ~ 20% 범위 내에서 국내 플레어스택 보유 현황을 

반영하여 기술 기준을 설정했다. 국내 사업장에서 보유중인 플레어스택 70개 데이터 

통계에 대해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Smokeless capacity 기준을 

도출했다.

<1단계> 사업장 조사 데이터 정리

[그림 3] 국내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통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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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번호

설계용량 
(kg/hr)

Smokeless 
capa. (kg/hr)

Smokeless 
capa. 비율(%)

관측
번호

설계용량 
(kg/hr)

Smokeless 
capa. (kg/hr)

Smokeless 
capa. 비율(%)

1 19,648 3,929 20.00 36 494,395 98,879 20.00 

2 25,000 1,500 6.00 37 500,000 75,000 15.00 

3 45,000 9,000 20.00 38 500,000 110,000 22.00 

4 47,000 7,050 15.00 39 550,000 76,000 13.82 

5 50,000 15,000 30.00 40 585,000 117,000 20.00 

6 53,195 10,639 20.00 41 586,812 88,000 15.00 

7 60,000 6,600 11.00 42 591,000 138,000 23.35 

8 67,200 16,600 24.70 43 668,150 133,630 20.00 

9 74,000 11,000 14.86 44 668,150 133,630 20.00 

10 86,613 10,662 12.31 45 675,000 135,000 20.00 

11 94,660 14,200 15.00 46 707,200 50,000 7.07 

12 95,000 19,000 20.00 47 809,411 161,880 20.00 

13 100,000 12,000 12.00 48 900,000 135,000 15.00 

14 100,000 6,000 6.00 49 944,500 133,000 14.08 

15 105,126 10,513 10.00 50 1,000,000 46,200 4.62 

16 110,000 24,000 21.82 51 1,020,000 50,000 4.90 

17 129,363 13,620 10.53 52 1,067,892 128,147 12.00 

18 150,000 15,000 10.00 53 1,100,000 150,000 13.64 

19 150,315 45,000 29.94 54 1,117,000 111,700 10.00 

20 155,000 23,250 15.00 55 1,134,994 113,500 10.00 

21 167,110 16,711 10.00 56 1,141,000 114,100 10.00 

22 189,227 55,900 29.54 57 1,154,000 135,000 11.70 

23 190,000 38,000 20.00 58 1,154,400 277,000 24.00 

24 190,000 57,000 30.00 59 1,182,000 200,000 16.92 

25 200,000 30,000 15.00 60 1,200,000 186,000 15.50 

26 200,000 30,000 15.00 61 1,200,000 140,000 11.67 

27 220,000 22,000 10.00 62 1,200,000 180,000 15.00 

28 250,000 75,000 30.00 63 1,222,247 183,337 15.00 

29 265,500 39,850 15.01 64 1,281,000 130,000 10.15 

30 268,000 26,800 10.00 65 1,320,000 178,000 13.48 

31 275,000 42,670 15.52 66 1,320,000 179,000 13.56 

32 283,878 42,582 15.00 67 1,339,553 200,932 15.00 

33 300,000 55,900 18.63 68 1,500,000 175,000 11.67 

34 303,569 37,500 12.35 69 1,500,000 150,000 10.00 

35 399,220 75,150 18.82 70 1,894,823 85,000 4.49 

[표 3] 국내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통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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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상 수치(outlier) 제거

 회귀분석 모델링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상 수치(outlier)를 식별하여 데이터에서 

제거한다. 이상치는 통계자료 중 전체 형태에서 동떨어져 큰 잔차를 갖는 관측값을 

의미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회귀분석 모델링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림 4] Outlier가 회귀분석에 미치는 영향

Studentized residual : 스튜던트화 잔차는 잔차를 잔차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다. 이상 

수치를 탐지하는 기법으로 주로 사용되며, 통계 잔차의 분산에서 기인하는 값이다. 

수치가 추정된 회귀모형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는지를(잔차가 크다)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Ÿ 각 데이터값의 스튜던트화 잔차(Studentized residual)를 구하여, 이상 수치 식별

Ÿ 스튜던트화 잔차가 +2~-2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삭제

[그림 5] Studentized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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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선형 회귀분석

이상 치 제외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8983

결정계수 0.8069

조정 결정계수 0.804

표준 오차 27484

관측수 68

[표 4] 회귀분석 통계량 요약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 2.083 x 1011 2.083 x 1011 275.8 3 x 10-25

잔차 66 49854773025 755375348.9

계 67 2.582 x 1011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

Y 절편 11771 5164.52 2.27916 0.026 1459.5059 22082.116 1459.5059 22082.1167

X 1 0.118 0.00713 16.6071 3x10-25 0.1042486 0.1327402 0.1042486 0.13274025

[표 5] 회귀분석 통계량

(Y : Smokeless capacity (kg/hr), X :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kg/hr))

Ÿ 결정계수 : 추정한 선형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적합한 정도를 재는 척도이며, 보통 

0.7보다 커야 유의하며 최대치는 1

Ÿ 유의한 F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상치를 제외한 데이터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는 0.8069, 유의한 F는 3 x 10-2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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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 설계값 통계를 반영한 Smokeless capacity 기준(안)

Smokeless capacity (kg/hr) = 0.118 X 플레어스택 설계용량(kg/hr)+11,771

Smokeless capacity 비율 (%) =  플레어스택설계용량 

 × 

 단, 플레어스택 최대 용량이 작아짐에 따라 그 비율은 무한으로 수렴하므로 Smokeless 

capacity 비율은 플레어스택 설계 용량의 30%를 최대치로 설정한다. 이는 국내 

플레어스택 설계치의 최대치를 넘지 않는 비율이다.

[그림 6] 선형회귀분석 Smokeless capacity

[그림 7] 선형회귀분석 Smokeless capacity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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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내 최고 설계값을 반영한 Smokeless capacity 기준(안)

국내 Smokeless capacity 설계값 중 용량별로 최고 설계치만을 반영한 기준치를 

설정한다.

Smokeless capacity (kg/hr) = 0.216 X 플레어스택 설계용량(kg/hr)+10,588

[그림 8] 최고 설계값 Smokeless capacity

 

[그림 9] 최고 설계값 Smoekeless capacity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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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mokeless capacity 최종 기준

 국내 설계값 현황을 그대로 반영한 회귀분석 기준(안)과 국내 최고 설계값만을 반영한 

기준(안) 사이에서 기준식을 조정한다.

 국내 최고 설계값을 기준으로 한 (b)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내 설계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a)안과 (b)안 사이 범위에서 기준 설정

- (a)안을 0%, (b)안을 100%로 설정하여, 25%를 Smokeless capacity 기준(안)으로 설정

- 또한 플레어스택의 설계용량이 대용량인 1,300,000 kg/hr 에서 Smokeless capacity 

비율 기준을 15%로 설정

[그림 10] Smokeless capacity 기준치 조절

따라서 Smokeless capacity 최종 기준식은 아래와 같다.

Smokeless capacity 기준치 (kg/hr) = 0.138*(플레어스택 설계용량)+16,000

Smokeless capacity 비율(%) = (0.138+16,000/플레어스택 설계용량)*100 (%)

단, Smokeless capacity 비율은 30%가 최대

즉,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98,765 kg/hr 이하는 Smokeless capacity 비율 30%로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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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최종 Smokeless capacity 기준

[그림 12] 최종 Smokeless capacity 비율



- 38 -

1.2.2. 보조스팀 및 공기 유량

1.2.2.1. 기술검토 필요성

 필요 스팀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1)가스의 분자량, (2)가스의 탄소/수소 비율, 

(3)가스의 포화 또는 불포화 여부 등이 있다. 따라서 Smokeless capacity가 동일한 

경우라도, 배출가스의 조성에 따라 필요한 보조스팀 및 공기 유량이 다를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D-59 ‘플레어시스템 설계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 기술지침에서 필요 스팀량 산정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KOSHA GUIDE에 

따르면 포화탄화수소가 연소되는 경우 필요한 스팀 공급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S = WHC[0.68-(10.8/M)]

WS : 스팀 공급량 (kg/s)

WHC : 플레어량 (kg/s)

 그러나 실제 플레어스택으로 배출되는 공정가스는 공정 특성에 따라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므로, 포화탄화수소만을 포함하는 산출식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보조스팀 및 공기의 필요량은 플레어스택 제조업체가 산정하나, 

여러 성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산정 근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허가 검토자 입장에서 산정된 유량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2.2.2. 기술검토 내용

검토내용

플레어스택에 공급 가능한 스팀량(또는 공기량)은 해당 

기준치 이상으로 설계

※ 단, 해당 기준치 미만으로 설계 시 스팀량(또는 공기량)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

적용범위
새로 신설되는 신규 플레어스택 및 증설되는 플레어스택에 

한하여 적용됨.

필요 스팀량 

기준치

필요 스팀량 기준치(kg/hr)

=  Smokeless capacity 기준치(kg/hr) * Steam/Gas Ratio

필요 공기량 

기준치

필요 공기량 기준치(kg/hr)

= Smokeless capacity 기준치(kg/hr) * Air/Gas Ratio * (28.8/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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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기술검토 근거

1) 필요 스팀량 산정

필요 스팀량 

산정

필요 스팀량 기준치(kg/hr)

=  Smokeless capacity 기준치(kg/hr) * Steam/Gas Ratio

Steam/Gas 

Ratio

Steam/gas Ratio (kg steam/kg gas) 

= 
  



∙  

(무연 연소를 위해 배출가스 1kg 당 필요한 스팀량(kg)을 의미)

Ÿ n = 플레어 배출가스 조성 성분의 개수

Ÿ w(i) = 플레어 배출가스 조성 성분 (i)의 질량분율

Ÿ Steam/Gas(i) Ratio = 표에서 산출된 탄화수소 성분(i)에 대한 

Steam/Gas(i) ratio (kg Steam/kg Gas(i))

탄화수소 

성분 (i)의 

Steam/Gas(i) 

Ratio

API(i) : Smoekelss Steam/Gas ratio(i) (API RP521 기준)

Waste gas Formula Steam/Gas(i) ratio
kgSteam/kgGas(i)

파라핀

에탄 C2H6 0.15 
프로판 C3H8 0.30 

부탄 C4H10 0.35 

펜탄+ C5H12 0.45 

올레핀

에틸렌 C2H4 0.50 

프로필렌 C3H6 0.60 

부텐 C4H8 0.70 

다이올레핀

프로파디엔 C3H4 0.80 

부타디엔 C4H6 1.00 

펜타디엔 C5H8 1.20 

아세틸렌 아세틸렌 C2H2 0.60 

방향족

벤젠 C6H6 0.90 

톨루엔 C7H8 0.95 

자일렌 C8H10 1.00 

• API 기준에 나와있는 주요성분 외의 성분은 Flour Daniel 

Design Manual의 그래프 적용

• 분자량과 화합물 계열(파라핀, 올레핀 등)에 따라 Steam/Gas(i) 

Ratio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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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요 공기량 산정

[그림 13] 탄화수소 종류에 따른 Steam/Gas Ratio

필요 공기량 

산정

필요 공기량 기준치(kg/hr)

= Smokeless capacity 기준치(kg/hr) * Air/Gas Ratio * (28.8/M.W.)

Air/Gas Ratio

 Air/Gas Ratio (kmole Air/kmole gas) = 


  



∙ 

(무연 연소를 위해 배출가스 1kmole 당 필요한 공기량(kmole)을 의미)

Ÿ n = 플레어 배출가스 조성 성분의 개수

Ÿ X(i) = 플레어 배출가스 조성 성분 (i)의 몰분율

Ÿ Air/Gas(i) Ratio = 표에서 산출한 탄화수소 (i)에 대한 Air/Gas(i) 

Ratio   (kmole Air/kmole Gas)

Ÿ M.W. = 배출가스 평균분자량 (kg/k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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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성분 (i)의 

Air/Gas(i) 

Ratio

(Flour Daniel Design Manual, Table 9.4)

Component Formula kmoleAir/kmoleGas(i) kmoleAir/106kcal

파라핀

메탄 CH4 9.5 3.16 

에탄 C2H6 16.7 3.10 

프로판 C3H8 23.8 3.10 

부탄 C4H10 31.0 3.10 

펜탄 C5H12 38.1 3.10 

헥산 C6H14 45.2 3.08 

헵탄 C7H16 52.4 3.08 

옥탄 C8H18 59.5 3.08 

노네인 C9H20 66.7 3.08 

데케인 C10H22 73.8 3.08 

올레핀

에틸렌 C2H4 14.3 2.87 

프로필렌 C3H6 21.4 2.95 

부텐 C4H8 28.6 3.00 

펜텐 C5H10 35.7 3.01 

기타

아세틸렌 C2H2 11.9 2.52 

일산화탄
소 CO 2.4 2.23 

황화수소 H2S 7.1 3.66 

암모니아 NH3 3.6 3.00 

수소 H2 2.4 2.62 

부타디엔 C4H6 26.2 2.78 

벤젠 C6H6 35.7 3.02 

톨루엔 C7H8 42.9 3.05 

자일렌 C8H10 50.0 3.05 

산화에틸
렌 C2H4O 11.9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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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스팀량 산정 예시(안)

①  Case1.

1단계

Ÿ Smokeless capacity 설계값 확인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 1,000,000(kg/hr)

Ÿ Smokeless capacity 기준치 계산

  Smokeless capacity 기준치 (kg/hr)

  = 0.138 *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kg/hr) + 16,000

  = 0.138 * 1,000,000(kg/hr) + 16,000

  = 154,000

[그림 14] 무연 연소용량 vs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2단계

Ÿ Steam/Gas Ratio 계산

표 및 그래프를 참조하여 플레어 배출가스 조성별 Steam/Gas(i) Ratio를 

정리

Waste gas Formula Steam/Gas(i) ratio
kgSteam/kgGas(i)

파라핀 펜탄 + C5H12 0.45

방향족

에틸벤젠 C6H6 0.9

톨루엔 C7H8 0.95

자일렌 C8H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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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개별 조성에 대한 질량 분율 및 Steam/Gas(i) Ratio 계산

조성 wt. (%) Steam/Gas(i) Ratio

펜탄+ 0.07 0.45

에틸벤젠 5.97 0.9

톨루엔 0.42 0.95

자일렌 93.53 1

합계 99.99 　

Ÿ 전체 조성에 대한 Steam/Gas Ratio 계산

  Steam/Gas Ratio

  = 
  



∙ 

  = 0.0007*0.45 + 0.0597*0.9 + 0.0042*0.95 + 0.9353*1

  = 0.99

3단계

Ÿ 필요 스팀량 기준치(kg/hr) 계산

  = Smokeless capacity 기준치(kg/hr) * Steam/Gas Ratio

  = 154,000 * 0.99

  = 152,460

결과

Ÿ 실제 최대 스팀 투입량은 Data sheet에 표기된 스팀 투입량을 

근거로 한다.

실제 최대 스팀 투입량 필요 스팀량 기준치 적합 여부

160,000 152,460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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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ase2.

1단계

Ÿ Smokeless capacity 설계값 확인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 30,000(kg/hr)

 플레어스택 설계용량이 98,765kg/hr 이하이므로, Smokeless capacity  

 비율 30%을 적용 받음

 Smokeless capacity 기준치(kg/hr) = 30,000 * 0.3 = 9,000(kg/hr)

[그림 15] 무연 연소용량 vs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2단계

Ÿ Steam/Gas Ratio 계산

 표 및 그래프를 참조하여 플레어 배출가스 조성별 Steam/Gas(i)       

 Ratio를 정리

조성 wt. (%) Steam/Gas(i) Ratio

n-butane 0.3 0.35

t-butene-2 0.3 0.7

1,3 butadiene 1.1 1

i-pentane 15.7 0.45

n-pentane 22.9 0.45

1-pentane 3.6 0.45

2-methyl 1-butene 7.2 0.7

t-2-pentene 2.3 0.7

o-2-pentene 1.4 0.7

2-methyl 2 butene 2.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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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성에 대한 Steam/Gas Ratio 계산

Steam/Gas Ratio

= 
  



∙ 

= 0.71633

조성 wt. (%) Steam/Gas(i) Ratio

ISO-prene 18.4 1.1

2Methyl pentane 2.3 0.375

t-1,3 pentadiene 8.7 1.2

cyclopentene 2.1 0.608

o-1,3 pentadiene 4.9 1.2

cyclopentane 4.4 0.3

n-hexane 0.1 0.84

cyclopentadiene 1 1.06

BTX 0.5 0.95

합계 100 　

3단계

Ÿ 필요 스팀량 기준치(kg/hr) 계산

 = Smokeless capacity 기준치(kg/hr) * Steam/Gas Ratio

 = 9,000*0.71633

 = 6,447

결과

Ÿ 실제 최대 스팀 투입량은 Data sheet에 표기된 스팀 투입량을 

근거로 한다.

실제 최대 스팀 투입량 필요 스팀량 기준치 적합 여부

7,000 6,447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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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Control Valve 배출원 제어

1.2.3.1. 기술검토 필요성

 오염 제어 장치를 우회하는 등 의도적인 Flaring이나 반복적 혹은 상시로 Flaring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환경적 제한이 필요하다. 해당 기준의 목적은 상시 발생되는 

배출원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Flaring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안전 

목적을 벗어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Flaring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PA에서 발간한 Enforcement Alert(2012) vol.10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Flaring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정상운전 하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Flaring으로 인해 수용할 수 없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EPA : Enforcement Alert(2012), Vo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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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ring 및　Venting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발생 원인에 따라 Flaring에 제한을 

두며, 원활한 규제를 위해 각 Flaring을 발생 원인과 Flaring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국내는 탐사·시추산업 등을 포함한 Upstream 산업보다는 정제·정유산업 등을 포함한 

Downstream 산업이 더 발달해 있으므로, 이에 따른 Flaring 구분이 필요하다.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Flaring 분류(안)은 다음과 같다.

Ÿ 정상 Flaring : 플레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가스에 대한 flaring

Ÿ 공정 운영 Flaring : 안정적인 공정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flaring

Ÿ 안전 Flaring : 공정 및 시설을 위험 또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flaring

구분 발생 원인 세부 설명

정상 Flaring

- 정상 운전 중에 

플레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

- Flare header의 양압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되는 

purge gas

- 화염으로부터 Flare tip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되는 

cooling steam 및 air

공정 운영 

Flaring

- 시설 및 장비의 검사 

또는 유지보수

- 안전밸브 등의 작동 검사 시

- 펌프, Column 등 장비의 결함 수리 시

- 설비 및 기기의 고장

- 안전, 공정 및 보호 장비 고장

- 공정 및 안전 제어 시스템 고장

- 연결 및 배선 시스템 고장

- 시설의 증설 및 변경

- 신규 공장 증설로 인해 기존 공장과의 연결 시

- 기존 공장의 용량 증대를 위해 공사 시

- 기존 플레어스택의 용량 초과로 새로운 

플레어스택 설치 시

- 장치 압력을 조절 

또는 유지하기 위해 

배출되는 가스

- 정상 운전 시 장치의 압력을 조절 또는 유지하기 

위해 배출되는 가스

Ÿ Blanketing gas (Split range control)

[표 6] 목적에 따른 Flaring 분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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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Flaring 분류(안)의 공정 운영 Flaring 중 장치 압력을 조절 또는 유지하기 위해 

배출되는 가스는 일반적인 안전밸브 등(PSV 및 파열판) 외에 Control Valve 등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상시 배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시 배출원은 플레어스택 외 

시설에서 처리하여 안전목적으로만 Flaring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플레어스택으로 상시 배출되는 배출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플레어헤더에 연결된 

CV(Control Valve) 목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플레어헤더에 연결된 CV 중 Normal 

Flaring 배출원인지 판단하기 위해 플레어스택으로 향하는 CV 목록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발생 원인 세부 설명

- Start up/Shut 

down/유지보수

- Start up/Shut down/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가스

Ÿ Blowdown

안전 Flaring

- 비상 시 

과압으로부터 시설 

및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Flaring하는 

경우

- 아래 상황과 같이 설비의 우발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flare gas가 

배출되는 경우

Ÿ 정변위 펌프 및 정변위 압축기의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 밸브가 차단된 경우

Ÿ 용기 등의 모든 출구가 차단된 경우

Ÿ 응축기로 유입되는 냉각수 또는 환류액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Ÿ 공랭식 냉각기 팬의 작동이 중단된 경우

Ÿ 자동제어밸브가 고장난 경우

Ÿ 외부 화재의 경우

Ÿ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Ÿ 관형 열교환기의 관 파열이 발생한 경우

- 비상 상황으로 인한 shu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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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기술검토 내용

검토내용

Ÿ 상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Contorl Valve 등을 플레어스택 

연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준수

1) 플레어스택에 연결되는 Control Valve(Pressure Contorl Valve, 

Flow Control Valve, Temperature Control Valve 등) 등의 배출원 

목록과 설치목적 제출(별도 양식 참고)

2) Control Valve 등(Pressure Contorl Valve, Flow Control Valve, 

Temperature Control Valve 등) Data Sheet 제출

3) 신규로 설치되는 Contorl Valve 중 정상운전 상황에서 

플레어스택으로 상시 흐르는 유량(Normal Flow)이 있는 Control 

Valve는 플레어스택 외 폐가스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 Control Valve를 플레어헤더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근거서류 제출

적용범위

검토내용 1) 및 2)는 기존 공정, 신규 및 증설되는 플레어스택에 

대하여 적용

검토내용 3)은 신설되는 신규 플레어스택 및 증설되는 

플레어스택에 한하여 적용

1.2.3.3. 기술검토 근거

 미국 EPA의 경우 정상운전 시 발생하는 Flaring을 규제하고 있다. 정상운전 상황에서 

Flaring 발생 유량이 24시간 동안 누적 14,160 m3(500,000 ft3/day)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이는 배출가스의 주성분을 

Pentane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시간 당 약 1 ton에 해당하는 유량이다. 

 국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검토는 플레어스택에 연결된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을 포함한다. PCV 및 TCV 같은 

일반적인 Cotrol Valve는 위험성 평가(HAZOP Study, Hazard and Operability Study)의 주요 

검토대상이 아니다. 국내에는 이들 배출원에 대한 별도의 환경규제가 없을 뿐더러, 비상 

Flaring 용도 외에 PCV와 같은 Normal Flaring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플레어스택을 

설치하는 일부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안전밸브 등이 아닌 CV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플레어스택의 목적과 맞지 않으며 환경측면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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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현황상 정상운전 시 Flaring 유량을 규제하는 방안은 적용이 어려우며, 기존에 이미 

설치된 공정은 플레어헤더 라인을 변경할 수 없어 상시 배출원을 별도 처리하는 방안도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배출원을 구별하기 위하여 

플레어스택으로 향하는 전체 Normal Flaring의 배출원 목록과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및 증설 시설의 경우 새로 설치되는 CV 배출원을 플레어스택 외 

폐가스처리시설로 처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7] 캘리포니아주 FXG사의 Flaring 평균 유량
(※ MMSCFD : Million Standard Cubic Feet per Day, 106 ft3/day)

[그림 18] 캘리포니아주 Phillips66사의 Falring 평균 유량
(※ MMSCFD = 106 ft3/day, Flaring 평균 유량이 0.5~1.0 x 106 ft3 수준)



- 51 -

1.2.3.4. Control Valve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차단 및 조절하거나, 역류방지 및 방향을 조절하는 등의 제어를 

위해 유로를 개폐하는 기기를 말한다. 밸브의 종류는 기능, 재질, 적용규격, 배관방법 및 

작동 방식 등에 의해 다앙하게 분류 가능하며, 가장 대표적인 분류체계는 작동 방식을 

기준으로한 분류이다. 밸브는 작동방식에 따라 Manual valve(수동밸브), Automated 

valve(자동밸브)로 분류된다. Automated valve는 다시 On-Off valve와 Modulating 

valve로 분류된다.1)

 On- Off valve는 전기신호를 이용하여 밸브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밸브의 

상태(열림 또는 닫힘)를 스위치의 접점에 의한 전기신호를 통해 바꿀 수 있다. 

Modulating valve는 유량 및 압력과 같은 공정변수를 제어하기 위해 밸브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단순히 밸브를 열고 닫는 기능만 있는 On-Off valve와 달리 

제어하고자 하는 유량 및 압력값을 전기신호로 받아 공정변수를 원하는 설정값으로 

제어하기 위해 밸브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다.

[그림 19] 밸브의 분류

1) procon.co.kr, 월간계장기술 2010.10.,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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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valve는 신호를 받아 공정의 유량, 압력, 높이, 온도와 같은 변수들을 조절하며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Ÿ 공급기능(Dispensing) : Utility에서 스팀, 물, 연료 등을 공정에 공급하는 기능

Ÿ 감소기능(Dissipating) : 에너지(압력 등)을 감소시키는 기능

Ÿ 분배기능(Distribution) : 탱크 A와 B가 공정으로부터 유체(에너지)를 공급 받는 경우, 

밸브는 공정의 유체를 각 탱크에 분배해주는 역할을 함

Ÿ 공급, 감소, 분배기능 중 하나 또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

1) Control valve 종류

(1) Pressure control valve

 관(pipe) 및 용기(vessel) 내부의 압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림 20] Pressure control valve

구동방식의 예시로 설정 압력을 기준으로 최대 압력인 경우 밸브는 완전히 닫히고,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밸브가 열리며 최소압력이 되었을 때 밸브는 완전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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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mperature control valve

 용기(vessel) 내부 유체의 온도에 따라 밸브가 열리고 닫힌다.

관 및 용기 내부 유체의 온도변화를 신호로 받는다. 구동방식의 예시로 온도변화가 없을 

시 밸브가 닫히며,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밸브가 열리며 온도가 설정 온도를 

기준으로 최대가 되었을 때 밸브는 완전히 열려 유체를 방출한다.

[그림 21] Temperature control valve

(3) Flow control valve

 용기 내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의 유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구동방식의 예시로 관 내 흐르는 유량이 없을 시 밸브가 닫히며,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밸브가 열리며 설정 유량을 기준으로 유량이 최대가 되었을 때 밸브는 완전히 열린다.

[그림 22] Flow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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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vel control valve

용기 내부 유체의 액면 높이(level)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구동방식의 예시로 용기 내부 액면의 높이 변화가 없을 시 밸브가 닫히며, 액면 높이가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며, 빠르게 증가할 시 완전히 열린다. 외에도 

액면 높이가 증가할 경우 닫히며, 액면 높이가 감소할 경우 열리도록 할 수 있다.

[그림 23] Level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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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rol valve 구조

 Control valve를 이용한 공정 제어루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개 요소로 구성된다. 

[그림 24] Control valve 공정 제어루프 기본 구성

Ÿ 감지기(Sensor) : 온도, 압력, 유량, 수위 등의 공정변수를 측정하여 제어기로 보냄

Ÿ 제어기(Controller) : 감지기에서 받은 측정치(신호)를 설정치와 비교하여, 두 값의 

차가 없어지도록 최종 제어요소(Actuator)로 가는 출력을 조절

Ÿ 제어밸브(Control valve) : 최종 제어요소로 유체흐름을 열고 닫음으로써 공정 변수를 

원하는 설정값으로 유지

 실제 공정 변수를 변화시키는 주체인 Control valve는 기본적으로 Actuator, Positioner 

및 Body로 구성된다. 

Ÿ Actuator : 전기, 유압,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여 전달된 힘을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Valve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Ÿ Positioner : 전기 및 공기신호를 공기 신호로 변환하여 Actuator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조절 밸브가 받는 입력 신호에 대하여 밸브 플러그의 위치를 항상 

정확하게 비례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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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Body : 실질적으로 유체가 흐르는 부분이며, Actuator에서 전달된 힘을 통하여 유체의 

흐름을 개폐한다. 

[그림 25] Control valve 기본 구조

Control valve는 Actuator의 종류에 다시 따라 공압식(Pneumatic type), 유압식(Hydraulic 

type), 전자식(Motorized type)으로 세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26] Actuator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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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드럼 체류액 적정처리 여부

1.2.4.1. 기술검토 필요성

 녹아웃 드럼 및 액체 밀봉드럼 내 체류 액체는 체류시간 동안 플레어 배출가스와 

접촉하고 액적을 분리하기 때문에 탄화수소, VOC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 

개별매체법에 따라 적정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4.2. 기술검토 내용

검토내용

녹아웃드럼(Knock Out Drum) 및 액체 밀봉드럼(Water Seal 

Drum) 내 체류 액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개별 매체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방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1) [물환경보전법] 폐수처리시설로 연결하여 처리

2) [폐기물관리법] ‘폐액’으로 지정하여 지정폐기물로써 처리

3) 그 밖에 개별매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

적용범위 기존, 신규 및 증설 플레어스택에 대하여 적용

1.2.4.3. 기술검토 근거

1) 물환경보전법

 녹아웃드럼 및 액체 밀봉드럼 내 체류 액체는 체류시간 동안 플레어 배출가스와 접촉하고 

액적을 분리하기 때문에 탄화수소, VOC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적절한 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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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제38조 제1항

①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표 7] 물환경보전법 : 폐수처리 관련

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제17조의1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표 8] 폐기물관리법 : 폐액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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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폐액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정의

사업장 폐기물·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독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합성수지 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2)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나. 오니류(수분함량 95%미만, 고형물함량이 5% 이상)

(1)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다. 폐농약(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 2.0 이하)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 12.5 이상)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가. 광재(철광원석의 상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 제외)

나.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제외)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사. 패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동물류 및 식물류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 포함)

[표 9]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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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나. 기타 폐유기용제 (가 목외의 유기용제를 말함)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

6. 폐유(기름성분 6% 이상 함유된 것, PCB 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

7. 폐석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8. PCB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2mg/l 이상 함유)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0.003/l 이상 함유)

9. 폐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

10. 감염성 

폐기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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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플레어스택 입지

1.2.5.1. 기술검토 필요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별표 8에 따라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의 하역설비간의 거리는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0 m는 최소기준이며, 복사열량 및 버닝레인(Burning 

rain) 등을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플레어스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화염과 

함께 커다란 환경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플레어스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레벨을 고

려하여 주변의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는 특히 소음 감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플레어스택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한 입지 설정에 관한 기준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안전거리를 준수하여도 Flaring 시 주변지역에서 민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한 플레어스택 입지 위치에 

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1.2.5.2. 기술검토 내용

검토내용
1) 플레어스택 위치가 표시된 공장 레이아웃 제출

2) 플레어스택 입지에 관해 협의 후 허가조건에 반영

적용범위
검토내용 1)은 기존, 신규 및 증설 플레어스택에 대하여 적용

검토내용 2)는 신규 및 증설 플레어스택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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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1.2.6.1. 기술검토 필요성

 현행법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 따라 플레어스택은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통합환경허가검토 시 플레어스택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2. 기술검토 내용

검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별표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관리대상물질 대상 여부 및 모니터링 설치 여부 등 확인 

적용범위 기존, 신규 및 증설 플레어스택에 대하여 적용

1.2.6.3. 기술검토 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 비산배출 저감을위한 시설관리기준

구분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대상여부 확인
12,600,000 kcal/hr 이상

관리대상물질 확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업종별 대상 물질 확인

자동점화장치 설치 

여부

플레어스택 상부에 자동점화시설 설치

자동점화시설이 없을 경우, 점화불꽃 모니터링 설치

점화불꽃 모니터링 

설치 여부

자동점화시설이 없을 경우, 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CCTV 등을 설치하여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는지 모니터링 설치

관 리 대 상 물 질 

배출여부 모니터링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를 설치하여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표 10] 비산배출 저감을위한 시설관리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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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산배출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가. Ⅰ업종

업종 업종별 적용물질

1) 원유 정제처리업

2) 파이프라인운송업

3) 위험물품보관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5) 합성고무제조업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표 11] 비산배출 저감을위한 시설관리기준 관리대상물질

3)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 플레어스택 (배출가스 연소탑)

구분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매연 모니터링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최소 2시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연을 측정하고, CCTV를 통해 매연을 모니터링

유량 모니터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

공기 유량, 배출가스 유량 상시 모니터링

발열량 모니터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배출가스 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구분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대상시설 플레어 스택 용량 1.26x107 kcal/hr(50 MMBTU/hr) 이상

점화불꽃

Ÿ 자동점화시설 설치하거나

Ÿ 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는지 모니터링

Ÿ 모니터링 결과는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

[표 12] 비산배출 저감을위한 시설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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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감효율 98% 이상으로 운전 : 연소구역 총 발열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 따르면 관리대상물질 저감효율 98% 이상으로 

운전하기 위해 연소구역 총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PA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효율 96.5%, 파괴효율 98% 이상으로 작동되는 경우, 'good flare performance'로 

판단한다.

플레어성능에 영향일 미치는 요인으로 (1) 연소영역에서 화염 냉각, (2) 낮은 배출가스 

발열량이 고려된다.

연소구간 총 발열량 

(2024년1월1일부터 

적용)

(1) 연소구간 총발열량

Ÿ 스팀 보조방식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 : 2,403 kcal/Sm3

Ÿ 연소용공기 보조방식 : 196 kcal/Sm3

(2) 연소구간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유량,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

(3) 총 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

관리대상물질 

배출여부

Ÿ 광학가스탐지기 카메라(OGI)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Ÿ 매일 1회 실시하며,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

매연

(1)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됨

(2)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최소 2시간 이상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연을 측정하고, CCTV를 통해 

모니터링하여 기록 저장

(3)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2시간 이내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원인 보고

Ÿ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원인, 플레어스택 

설계자료, 추정 발생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최종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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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영역에서 화염 냉각 : 플레어 운영 중 공급되는 스팀 및 공기가 배출가스에 비해 

과잉 비율일 경우, 플레어의 화염 냉각 현상이 발생하면서 연소효율이 낮아진다.

(2) 낮은 배출가스 발열량 : 플레어 화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높은 연소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에 충분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해야 한다. 공급되는 스팀 및 공기 

유량이 같더라도 발열량이 낮은 경우 연소효율이 낮아진다.

보조스팀 방식 : 연소구역 총 발열량(NHVcz, Combustion zone gas net heat value)이 약 

250 Btu/scf 이상에서 파괴효율(Destruction Efficiency)이 98% 보다 높다.

[그림 27] 저감효율 VS 연소구역 총 발열량

Combustion Zone Gas Net Heat Value를 250 Btu/scf 이상으로 운전 시, DRE가 98% 

이상으로 유지된다.2)

보조공기 방식 : 공기의 화학양론 비율을 10 미만으로 공급할 때 연소효율이 96.5%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를 NHVdil 기준으로 하면 22 Btu/ft2 이상일 때 연소효율이 96.5% 

이상으로 유지된다.

[그림 28] 연소효율 VS 연소구역 총 발열량

2) David T. Allen, Ph.D., Vincent M. Torres, 'TCEQ 2010 Flare Study Final Report', Texas Commission of 
Environmental Qualit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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